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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

1. 관련 :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(2021.11.29. )

2. 우리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진단(검사) , 관리, 치료

등에 있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.

3. 「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」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

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 : 수술실(분만실 포함)에서 수술(분만 포함)을 받는 코로나19 격리 치료 대상자

나. 내용 : 수술실(분만실 포함)에서 수술(분만 포함)을 하는 경우 '코로나19 수술실

격리관리료 ' 산정

다. 적용기간 : '21.12.1. 진료분부터 적용 *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

붙임 :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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